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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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보장성을개선하기위한정책적접근을위해서는환자본인부담수준(즉보장수준)과환자본인부담비용이발생하는구조적
측면의문제를파악하여정책과제를도출하는것이필요하다. 건강보험보장성이낮을경우가계의과중한의료비부담을초래하며, 특
히지불능력이낮은저소득계층에서심각한문제가된다. 본연구를통해저소득계층의의료비부담이고소득계층에비해크다는것을
알수있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저소득계층의의료비부담을덜어주는정책이필요하다. 환자본인부담발생구조에대한개선방
안은법정본인부담금과비급여서비스에대해문제의특성을구분해서접근하는것이필요하다. 두 측면에대한실행정책을결정함에
있어보험재정에좌우되기보다는건강보험보장성개선을위한목표와원칙을분명히세우는것이지속적인제도의발전을위해필요
하며, 장기적으로는급여체계를바꾸는노력이수반되어야정책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
Policy Issues on the Limited Coverag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허순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2.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개념

1) 건강보험 보장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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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 (2)

1)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나 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고, 환자본인부담은 더 낮게 책정된다.



2)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념 정리 (1) 건강보험의보장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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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컨대, 독일은 2004년 환자본인부담을 늘리는 SHI 현대화법을 시행한 바 있고, 미국은 비중이 높은 관리의료 형태의 보험에서
환자본인부담을 늘리고 있으며 높은 deductible을 두는 의료저축계정(MSA)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다.

3) 건강보험이 현재 급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규범적 의미에서 급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의료비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 의료비에는
미용성형, 한방 보약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사용되는 의료서비스와 재화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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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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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비 구성

<건강보험 급여>
(a)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b))

법정
비급여
(c)

임의
비급여
(d)

4) Kawabata K, Xy K, Carrin G. (2002). Preventing impoverishment through protection agains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Bulletin of World Health Organization, 80(8):612. 이원영(2004)에서 재인용.

5) Berki SE. (1986). A look at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nd the poor. Health Affairs, 5:139~145.
6) 이원영(2005). 도시가계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보건행정학회지, 15(1):30~56.
7) Short P, Banthin J. (1995). New estimates of the underinsured younger than 65 years. The Journal of the

America Medical Association, 274(16):1302~6.



(2) 환자본인부담발생구조에대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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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hearer G. (2000). The health care divide: Unfair financial burdens. http://www.consumerunion.org/health/
divide/divide.htm.

9) Collins SR, Schoen C, Doty MM. et al. (2005). Paying more for less: Older adults in the individual insurance
market. The Commonwealth Fund, Task Force on the Future of Health Insurance. Issue Brief publication
#841.

10) 지불능력은 가구 총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를 기본 생계비로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11) Xu K, Evans DB, Kawabate K, et al. (2003).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362: 111~117.
12) 이태진·양봉민·권순만·오주환·이수형(2003). 보건의료 비용 지출의 형평성. 보건경제연구, 9(2).
13) 양봉민·김진현·이태진 외(2006).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및 실현방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4) 또는 같은 문제가 시대적 환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미국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80년대

이전까지는 의학적 치료에서 의약품 사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외래 처방약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필수
적 의료서비스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의약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여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식된
측면도 있다.

3.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과
문제점

1) 건강보험의 보장수준

(1) 의료비중공공재원지출의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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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 (2)

15) 이 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서비스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의료이용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급여서비스가 많은 치과나
한방 영역의 이용이 상당부분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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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 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서비스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의료이용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비급여서비스가 많은 치과나
한방 영역의 이용이 상당부분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16) 수치상으로는 멕시코가 51.2%로 가장 높지만,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자료: OCED Health Data 2007, 재구성.

표 1. 의료비에 대한 재원별 지출

연도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30.0
36.6
35.7
38.9
41.4
46.6
46.9
46.8
53.0
51.6
51.9
52.6
53.0

70.0
63.4
64.3
61.1
58.6
53.4
53.1
53.2
47.0
48.4
48.1
47.4
47.0

59.3
57.5
54.9
52.9
49.6
45.6
44.4
43.6
38.3
39.7
38.4
38.1
37.7

-
-
2.1
2.1
2.5
3.4
3.0
4.1
3.3
3.2
3.6
3.4
3.4

10.7
5.9
7.3
6.1
6.5
4.4
5.7
5.5
5.4
5.5
6.1
5.9
5.9

73.2
72.7
72.2
72.0
72.9
72.4
72.2
71.9
72.5
72.7
73.2
72.7
72.7

26.8
27.3
27.8
28.0
27.1
27.6
27.8
28.1
27.5
27.3
26.8
27.3
27.2

19.9
18.9
21.0
20.4
20.0
19.8
19.9
20.0
19.5
19.2
18.8
19.2
19.5

6.5
6.9
6.5
6.6
6.3
6.7
6.5
6.5
6.6
6.3
6.4
6.5
6.3

0.4
1.5
0.3
1.0
0.9
1.1
1.4
1.6
1.4
1.7
1.6
1.6
1.4

한국

공공 민간전체
환자

본인부담
PHI 기타민간

OECD 평균

공공 민간전체
환자

본인부담
PHI 기타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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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 (2)

주: 1) 2004년 자료임.
2) 2002년 자료임.

표 2. OECD 국가의 의료비 재원조달, 2005년

국가 공공 민간전체 본인부담 민간의료보험 기타 민간
Australia1)

Austria
Belgium
Canada
Czech Republic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1)

Iceland
Ireland
Italy
Japan1)

Korea
Luxembourg
Mexico
Netherlands2)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Slovak Republic
Spain
Sweden
Switzerland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ECD 평균

67.5
75.7
72.3
70.3
88.6
84.1
77.8
79.8
76.9
42.8
70.5
82.5
78
76.6
81.7
53
90.7
45.5
62.5
77.4
83.6
69.3
72.3
74.4
71.4
84.6
59.7
71.4
87.1
45.1
72.7

32.5
24.3
27
29.7
11.4
15.9
22.2
20.2
23.1
57.2
29.5
17.5
22
23.4
18.3
47
9.3
54.5
37.5
22.6
16.4
30.6
27.7
25.6
28.6
15.4
40.3
28.6
12.9
54.9
27.2

20.1
16.4
21.2
14.5
10.9
14.3
17.8
6.9
13.1
-
24
17.5
13.4
20.3
15.3
37.7
6.6
51.2
7.8
16.8
15.7
26.1
22.1
22.6
20.9
-

30.5
19.9
-
13.1
19.5

6.7
5.2
5.1
12.9
0.2
1.5
2.3
12.5
9.2
-
1.1
0
7.0
0.9
2.4
3.4
1.8
3.3
19.0
4.7

0.6
4.1

6.4
-
8.8

-
36.6
6.3

5.7
2.7
0.7
2.3
0.3
0.1
2.1
0.8
0.8
-
4.4
0.0
1.6
2.2
0.6
5.9
0.9
0.0
10.7
1.1
0.7
3.9
1.5
3.0
1.3
-
1.0
8.7
-
5.2
2.5



(3) 가계의의료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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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정희·정종찬·김성옥(2004).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정희·이진경·주원석(2005). 본인부담상한제 소요재정 추계 및 개선 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정희·정종찬·이호용·최숙자·이진경(2006). 2005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8) 가계조사는 194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3년 통계청이 조사를 담당하면서부터 체계화되었다. 2002년까지는 도시 지역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읍면 지역 비농가가구까지 조사 대상 지역을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명칭도 2003년 이전에는 도
시가계조사였으나 2003년부터는 전국가계조사로 바뀌었다.

자료: 김정희외(2004; 2005; 2006). 건강보험환자의본인부담진료비실태조사.17)

표 3.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추이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전체

건강보험
급여

61.3
61.8
64.3

23.1
22.5
22.4

15.6
15.7
13.3

54.9
57.5
64.1

16.4
14.0
14.2

28.7
28.6
21.7

56.9
58.4
59.8

26.0
25.8
25.4

17.1
15.8
14.8

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입원

건강보험
급여

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외래

건강보험
급여

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본인부담

2) 환자본인부담 발생 구조

(1) 급여서비스에대한법정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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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 (2)

19) 허순임, 신호성, 강민아, 김태일, 김창보(2007). 건강보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 가계지출 중 의료비 지출 비중
(단위: %)

1985 1990 1995 2000 2005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평균

5.48
5.96
5.38
5.06
5.32
4.95
4.96
4.93
4.83
3.51
5.04

5.46
5.26
4.83
4.85
4.49
4.43
4.89
4.05
3.87
3.16
4.53

6.89
4.92
4.88
4.23
3.80
4.18
4.10
3.79
3.43
2.76
4.30

7.10
4.88
4.05
3.98
4.06
3.88
3.45
3.35
3.07
2.57
4.04

8.09
5.82
4.55
4.00
3.97
3.85
3.49
3.59
3.32
2.87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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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료비 과부담 가구 비율
(단위: %)

분위
1985

(n=3,854)
1990

(n=3,972)
1995

(n=4,689)
2000

(n=5,288)
2005

(n=6,257)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전체평균

3.64
2.34
2.07
1.04
1.82
0.78
1.30
0.26
1.30
-
1.45

1.76
0.76
0.25
1.01
0.25
0.25
-
-
-
-

0.43

4.70
1.28
0.21
0.21
-
0.21
-
0.21
0.21
-

0.70

3.60
0.95
0.76
0.57
-
0.19
0.38
0.19
-
-

0.66

6.24
2.08
0.64
0.32
0.64
0.16
0.16
0.32
-
-
1.05

20) 외래진료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은 요양기관종별로 차이가 있다. 종합전문기관은 {진찰료총액+(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총액)×
50/100}, 종합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50/100), 병원은 (요양급여비용 총액×40/100)이다. 종합전문기관은 모든 지역에 동일
한 수식이 적용되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다르며 본고에서 제시한 것은 동지역에 대한 것이다.

21) 입원환자의 식대가 급여항목에 포함된 것은 2006년 6월 1일부터이고, 이 때 본인부담률은 20%로 책정되었다.

(2) 비급여서비스에대한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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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의 선진화 (2)

22) Arrow KJ. (1963). Uncertainty and the welfare economics of medical care. American Economic Review:
941~973.

23) Pauly MV. (1983). More on moral hazard. J of Health Economics, 2(1):83.
24)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는 진찰ㆍ검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ㆍ재활, 입원, 간호, 이송을 포함하고

있어 포괄적이다.
25) MRI와 입원화자 식대 급여 전환 과정에서 이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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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택진료제의 도입은 의사비용 보상 차원에서 실시된 1963년의 특진규정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특진규정이 1991년 지정진료제도
로 수정되고, 수 차례의 논의를 거쳐 2003년 의료법에 선택진료제도를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 비용은 의사의 수입보전
역할이 크다.

27) 집중치료, 신생아 입원, 무균치료, 격리치료, 강내치료 또는 방사성옥소 입원치료를 위한 입원병상은 제외한다.

4.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개선
방안

1) 가계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개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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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한편 6인실이 50%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병실이 대부분 1~2인실이라면 6인실이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환자는
어쩔 수 없이 1~2인실을 이용해야 하므로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환자본인부담 발생구조에 대한 개선

(1) 급여서비스에대한법정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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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득에 따른 상한제의 차등 적용 방식

(2) 비급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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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은 현재의 병원 수입보전 기능이 아니라, 환자가 우수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 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
한다.



5. 결론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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